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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 출년  월 일

 제  출  자 :  구청 장
 무 )과

1 총

. 제안이유

0 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 10  제 조의  표찬질차준  푸천된  포삽대상라의 심차결정을

 인사위원회에서  심의  결정토록  규정되어 친으나

 정◎표창규정 13 ( )  제 조 공적심사 와  제13 ( )  고 각기관공적심사위익회 에서 표잤권자가

 위촉하는  소속공무원으로  구성된  공적긴나위원회에서  심사토록  규겅되띠 .  ◎ 어관
 련조례를 7ii  정코자 .함02. 

관련근거

o  상훈법 5 3제 조제 항

0  상훈법시행령 2 2제 조제 항

0  정부표창규전 13 2제 조제 항

3. 주요골자

0  조례내용중 ' "  인사위원회 를 " "  공극심사위뭔최 로개정

4. ( ) 개정조례 안 :따로붙임

5,  신 ·  구조문  대비표 ·따로붙임

 대구광역  시  달서구포상조례중개  정조례( )안

의안
96-5

번호



( 44  ◎ 트 - 50) ◎ 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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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10 f  제 조제 항  및 4  제 할 " "  인사위원회 를  각각 " "  공적심사위원회 로 . 한다

 부칙이

 조젝는  골포한  낙분티 」.!헐한다

ril 칠힌

i o  코 (  포상적 ) 차  ①  껑략

개정

10 ( ) 게 코 포삽절차  ◎ (  현징과 같음」

 ②②ills  조와 6  제 조에  의한  르삼자 결

 정에  있어  특별한  경우를 7·11외하고는

 구  인사위익회의  김의곤 』펴·가 한

1  다③ 생
,략

·;3 j  게코구 』메  끈한  포상자근 행정

. 기괄 B.4 , 급단체 , 언론긴관 윤상회

 딪  구민 2C  덜이상의  연 '·1  로 1게 할의

 걸차에  의거  추천을  받아 인사위익회

4·i 메  심 , 사선정하되  서면낌사차 ·:◎

 꽉친  김사를 . 병핸한다

,· ◎ (  생 )략

·  공적심 4'#  뛰익회

 ③ (  현행과 )논음

 ④ ·.

!부

 원공쵸◎

(  펼헝과 i◎끔

47 J.)

 대구팡역  시  달서구포상조례중끽 정  조례( )안

 신 ·  구조문대  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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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  계  법 령

5 (  제 조 서훈과 ) 추츤  ◎  서촌끈  푸군글 3')  고자  할  끌에는 4i 데높◎굉 i÷·t·  징 근 ·fi 자 촌건

 심사를  거쳐야 . 한다

2 (  제 조 공적심사위원회  및  서훈의추헐」  ② · 1  게 할좌 4·-i ·  공겄심사인 뫼 ◎ 714!)  당해 기노속

 공무원중에서  그  기관의  장이  위촉하는  인익장 1  인  및 5 J~·: 인이 11) f: 친이내 41 .·4_익 로

. 구성한다

13 !  체 조각  기관의 ) 공겉심까위원회 1  ◎게 항◎  골길김사위원최근  츠 노녹공루긱쿵첵처

 표창권자가  위촉하는  위원장 1  인  및 5  인이상10  인이내의  쥐원으로 . 구성한다

 상  훈 법

 상훈법 시행령

 정부표창 규정


